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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경보별 조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
산불경보
구 분

소속 공무원·직원의
산불 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

비상대기 인원 기준
조치기준

관 심 ○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
황근무요원을 배치·대기

○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
약지에 감시인력 배치

주 의
○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

진화대 고정 배치
○ 공무원 담당 지역 지정

경 계
○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

의 1 이상을 배치·대기
○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3분의 1 

이상을 배치·대기

○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
약지에 감시인력 증원

○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
순찰 또는 단속활동

○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
놓기 허가 중지

심 각
○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

의 1 이상을 배치·대기
○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2분의 1 

이상을 배치·대기

○ 민간·사회단체 및 산불유관기관
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

○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
순찰 또는 단속활동

○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
○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

<비고>
  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

의 대기 인원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
로 조정할 수 있다.


